
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

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해 

’16년 하반기 환경지도자 양성교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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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오염물질간 상호영향 미고려, 기술검토 미흡 ② 인허가 중복, 절차 복잡, 관리 비효율 

③ 사회적 비용 유발, 환경기술 정체 ④ 형식적 검토, 단속·적발 위주 사후관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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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는 꼼꼼히 
* 수용체 중심, 과학기반 관리 

절차는 간소화 
* 허가 통합, 자율적 관리체계 전환 

환경의 질 보장 기업부담 완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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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英·獨, ’80~’90년부터 통합환경관리 시행 

    ※ 독일 연방임미시온방지법(Federal Immission Control Act, ‘76), 영국 환경보호법(‘ 90)* 

     *  환경청이 대형시설(A1) 통합허가, 지방정부는 중형시설(A2) 통합허가 및 소형시설(B1) 약식허가 수행 
 

 EU, ’96년 통합오염예방·관리지침(IPPCD), ’10년 산업배출지침(IED) 

    ※ IPPCD :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

    ※ I  E  D :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(BAT 의무화 등  IPPCD보다 강화된 지침)   

[Case 1] 

[Case 2] 

[Case 3] 

[Case 4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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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(대기·수질법의 배출시설 분류 X) 

 하나의 사업장이 에 해당되면서 그 중 일 경우 

                     A사업장이 유리제조(비대상)+플라스틱제조(’21년 대상) ⇒ ’21년부터 통합관리(기존사업장은 ’24년까지) 

 하나의 사업장이 에 해당될 경우 

                    A사업장이 1차 비철(’18년 대상)+플라스틱제조(’21년 대상) ⇒ ’21년부터 통합관리(기존사업장은 ’24년까지) 

 해당업종의 한 경우 신청시점부터 

 이 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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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

예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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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가능(30일 이내) 

사전협의 신청 
(필요 시) 

사전협의 검토 허가신청 
(1년 이내) 

검토결과 통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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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배출기준 이내로 
허가배출기준(안) 설정 

최대배출 
기준 설정 

배출량 산정 
(농도 x 유량) 

허가배출 
기준 설정 

환경에서의 농도 
변화(PC), 최종농도 

(PEC) 산정 

평가·요인분석 
·대안 검토 

(환경의 질 목표 
수준과 비교) 

대기(확산) 

수질(희석) 

통과 

환경에 유의미한  
영향 있는 경우 

허가배출기준(안) 강화 

1 2 3 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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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

④ 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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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 

부적정 

신고서 작성 
(신고인) 

신고서 접수 
(통합허가시스템) 

신고 수리 
(시스템 및 문서) 

개선명령 
(허가기관 → 신고인) 

신고서 검토, 현장확인 
(허가기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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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기관 검사기관 허가기관 

시운전 
종료 

시료채취 
초과여부 

판정 
시험분석 시설운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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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 

② 

③  

④ 

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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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 

비공개 요청 
(사업자→허가기관) 

공개 
(허가권자) 

이의신청 
(사업자) 

재심의 
(정보공개심의위) 

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

1차 심의 
(정보공개심의위) 

허가 결정 
(허가권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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